
한-인니간 EODES 시행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절차 안내

2020.2.1.부터 한-인도네시아간 EODES(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)

시행으로 양국 세관당국에 수입신고시 한-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

(C/O) 원본 제출 생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협정관세

적용절차를 안내합니다.

 (우리나라 협정관세 적용절차)

[인니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(C/O) 발급방식]

ㅇ 인니 수출자는 ①전자 또는 ②종이서류로 원산지증명서 선택 발급 가능.

ㅇ 전자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만 C/O 정보가 전자적으로 우리나라로 통보

[ ①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C/O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경우(일반)]

① (C/O정보 전자적 전송경로) 인니 산업무역부 → 인니 INSW(싱글윈도우청) →
한국 관세청 → 한국 세관

② (C/O 통보절차) 인니 수출자 → 한국 수입자

③ (C/O 확인) 한국수입자는관세청 FTA-포털, CO-PASS에서조회

④ (수입신고) 한국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(갑 을 병지) 작성 후 세관에
제출(전송)

⑤ (특혜부여) 한국세관이 통관시스템에서 인니측으로부터 전송받은 내역과
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 후 특혜관세 부여 결정

[ ②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C/O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은 경우(예외)]

① (C/O 발급) 인니 수입자가 인니 산업무역부로부터 C/O 발급

② (C/O 통보절차) 인니 수출자 → 한국 수입자

③ (수입신고) 한국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(갑 을 병지) 작성 후 세관에
제출(전송)

④ (특혜부여) 한국세관이 통관시스템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 후
특혜관세 부여 결정

※ (참고)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생략

- 체약상대국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
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구 생략 가능

*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3항 및 같은 고시 제18조 제1항 2호



 (인도네시아 협정관세 적용절차)

[일반적 절차]

① (C/O정보 전자적 전송경로) 한국 관세청 → 인니 INSW(싱글윈도우청) → 인니

관세청 → 인니 세관

② (C/O번호/발급일 통보절차) 한국 수출자 → 인니 수입자

③ (C/O 확인) 인니 수입자는 INSW 웹사이트에서 전자 원산지증명서(e-FORM AK) 출력

④ (수입신고) 인니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C/O번호/발행일 입력

⑤ (특혜부여) 인니세관이 통관시스템에서 전자 원산지증명서(e-From AK) 확인

후 특혜관세 부여 결정

[인도네시아 세관 통관시스템(CEISA) 다운 또는 오류시 절차]

① (인니세관) 수입자 등에게 INSW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전자 원산지증명서

(e-Form AK) 제출 요구

② (인니 수입자) 익일 12시까지 INSW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전자 원산지증

명서 또는 스캔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


